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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 경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의 사업장 외부 보관 기준 안내

1. 환경보전을 위한 귀 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.

2. 일선 시?도 및 시?군?구에서 순환골재의 건설폐기물 해당 여부와 순환골재의 보관?

관리 기준 등에 대한 해석을 환경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.

3. 이와 관련하여, 「행정기본법」 제4조 및 「적극행정 운영규정(대통령령 제31920호」

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'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는 건설폐기

물이 아니며, 다만 사업장 외부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바닥면, 지붕, 벽면을 갖춘

보관시설에서 보관해야 함 ’ 을 알려드립니다.

4. 시?도 및 시?군?구 등 인허가기관에서는 사업장 외부에 순환골재를 보관중인 건설

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순환골재를 사업장 내부로 옮겨 보관하거나,

바닥면, 벽면, 지붕 등을 갖춘 외부보관시설 설치계획을 제출하도록 조치하여 주

시기 바랍니다.

- 더불어, 인허가기관에서는 외부보관시설 설치계획을 제출한 중간처리업체에 대해

서는 건설관련 인허가기간,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외부보관시설 설치시까지 유

예기간(1년 이내)을 부여하여 동 행정사항이 혼란없이 적용되도록 적극 협조하여

주시기 바랍니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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